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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협, “건설업등록 불법대여 신고센터 설치·운영”건설업등록 불법대여 신고센터 설치·운영”

- 본회 및 16개 시도회를 통해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행위 신고 접

수를 받아 관계당국에 이첩하여 조사토록 추진

 - 또한, 건축물 착공신고 내역 등 조사를 통해 기업규모 대비 역량 

이상으로 과다 착공 신고 업체에 대한 고발 등 조치 계획

대한건설협회(회장 최삼규)는 27일부터 본회 및 16개 시도회에 「건설

업등록 불법대여 신고센터」를 설치하고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는 불법

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.

협회는 건전한 건설시장을 왜곡하고, 건설업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

를 훼손하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국민권익

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건설업등록증 대여와 관련한 신고를 증거

자료와 함께 접수한 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국민권익위에 이첩

하여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을 통해 조사토록 할 계획이다.

협회 관계자는 “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

업등록을 한 건설업자 뿐만 아니라 대여현장 관련자 또는 일반인 등

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. 다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하는 내용의 정확

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.”라고 말하고, “특히 성실한

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”고 덧붙였다.



- 2 -

아울러, 신고할 경우에는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하나, 신고자가 신분

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신고인의 신분에

대한 비밀이 보장되며,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신고접수와 관련하여

비밀준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도

록 하고 있다.

또한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피신고자(등록증 대여

혐의자 등)가 처분을 받고 벌금부과 또는 세금추징에 의하여 국가기

관 또는 지자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증대가 되었을 경우 수익된 금액

에 따라 최고 10억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일반인의

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.

한편, 협회는 동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업등록 불법대여행위 근절을

추진하는 외에도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건설업체의 건축물

착공신고 내역 등을 제공받아 자체 조사하여 기업규모 대비 역량이상

으로 과도하게 착공신고한 업체를 추출·분석하고 다양한 조사를 통하

여 관련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으로 있다.


